
(수입업자용)

2024년 폐기물부담금 신고 안내 요약

제도소개

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, 재활용이 어
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·재료·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
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

관련근거

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12조(폐기물부담금) 및 같은 법 시행규칙
 제5조(제품·재료·용기의 출고·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)

대상품목(7종)

(일반제품)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, 부동액, 껌, 1회용 기저귀, 담배,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
(플라스틱 제품) 일반용/건축용

제출기간

(정기신고) 2024. 3. 31까지 
 ※ 폐기물부담금 분납 신청할 경우 정기신고(3월) 기한 내 제출 필수

제출실적

2023. 1. 1 ~ 2023. 12. 31(´23년도 실적)
신고방법

1. 폐기물부담금 제도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
   www.budamgum.or.kr 
   (왼쪽 ′폐기물부담금제도′ 클릭 이동)
2. 회원가입(사업자/사용자 가입, 공인인증서 등록)
   (기존 가입회원일 경우 생략)
3. ′수입실적신고′ 메뉴 진입 후 해당년도(´23년도) 신규작성 클릭, 실적 작성·제출
4. 예상 부담금액 확인
*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서부 유튜브 채널 (검색명 : ‶폐기물부담금 수도권서부″)에서 동영상 시청

작성내용 단계별 작성 내용
(1단계)정보조회 (2단계)신고필증확인 (3단계)수량정보등록 (4단계)중량정보등록 (5단계)예상부담금

- 연간수입액 합계
- 법인 감면적용율

- 물품종류
- 순중량 적용여부

- 실제수입수량
   (환산수량)
- 비대상수량

- 신재원료사용량
- 재활용원료사용량
- 비대상물질량

(기본감면)
- 연간 수입
   플라스틱제품 3톤
- 연간 총 수입액  

9만달러의 플라
스틱 투입량

둘 중 유리한 방식 자동적용
* 작성된 자료는 모두 증빙자료 제출되어야 인정가능    ※순중량 적용 신고시 증빙자료 불필요

문의전화

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(수입업체 파트)
 T. 02-3153-0540, 0542~0545
 * 정기신고 기간 중에는 특히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.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. / 점심시간 (12:00~13:00)

http://www.budamgum.or.kr

